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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기구 Insights』 제12호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

‘회계부정 오류에 대한 임원의 책임과 역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쟁점’,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첫 단추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의 전문가 기고를 담았습니다. 

또한, ‘FY2024 KOSPI200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국내 감사위원회 안건 검토’와 주목할 최신 규제 동향을 
수록했습니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활동에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문가 기고 박종성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회계부정 오류에 대한 
임원의 책임과 역할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 필요 시 반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회는 재무보고 신뢰성 확보에 대한 최고 관리·감독 책임을 지며, 
이를 충실히 수행할 경우 회계부정 예방과 위기 시 시장 신뢰 유지 가능

대표이사·회계담당 임원은 재무제표 작성 의무 부담, 위반 시 
민 형사상 책임 발생

재무제표 작성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과정에서 임원의 책임과 역할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총괄 및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책임 보유, 운영실태 보고평가 의무 미이행 시 
제재손해배상 위험 존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운영

대표이사·공시담당 임원은 사업보고서 정확성에 대한 최종 
책임 보유, 거짓·부실 공시 시 형사처벌·손해배상 책임 부담

사업보고서 
서명 확인 책임

감사(위원회)는 적격성·독립성을 갖춘 외부감사인 선임·평가 
의무 부담, 절차 위반 시 감사인 직권지정 등 제재 부과

외부감사인 
선임 품질관리 책임

(외감법 제6조)

(외감법 제8조)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7항)

(외감법 제10조 제4항~제6항)

외부감사인 통보    감사위원회 조사    증선위 보고 절차 의무화
평상시 회계부정 대응체계 구축, 외부전문가 적정 활용, 증선위 
보고감독당국과의 충실한 소통,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필요

회계부정에 대한 
감사기구의 
권한과 책임 강화

회계부정 발생 시 행정제재 민형사상 책임 부담
고의 분식회계의 경우 과징금검찰고발 등 제재 강화
허위 재무제표 작성 시 중대 형사처벌 가능(최대 무기징역)

회계부정 오류에 
대한 임원의 책임



전문가 기고 임정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 필요 시 반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쟁점

- 상법 개정 이후의 과제와 전망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
총주주의 이익을 보고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함

상법 제382조의3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시적으로 포함  
주주이익 보호로의 패러다임 전환 

(1)  형사책임 – 업무상배임죄 적용의 한계

개정이후의 쟁점 :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의 실효성

직접손해 범위 확대는 주주권 강화에 긍정적이나 남소(濫訴)경영위축 부작용 고려로 
입법 판례 균형 및 다음의 제도 보완 필요

직접손해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입법기준 제시
남소 방지를 위한 절차적 요건 합리화
이사의 방어권 보장

직접손해의 인정 범위와 과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장되었더라도, 형사법적 관점에서 이사와 주주 간에는 여전히 
위임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형법적 개입은 자제하고 민사적 구제수단 실효성 강화 방향 고려

(2)  민사책임 – 상법 제401조* 손해배상청구의 확대 가능성
이사의 의무대상에 주주를 명시함으로써, 주주가 제401조를 근거로 이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가능성 마련, 주주의 ’개별손해’가 ’직접손해’로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
*이사의 제3자(주주 포함)에 대한 책임을 규정

금번 상법 개정은 이사의 책임 강화를 위한 조치이자 기업지배구조의 신뢰회복을 
위한 제도적 실험으로 성패는 법원의 조항 해석 및 실무자의 운용에 달려있음



전문가 기고 오정훈 한국 딜로이트 그룹 Audit & Assurance 부문 파트너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연간일정 및 이사회 시점을 앞당겨 주총 안건자료 사전확정 시 주주 검토시간 확보 및 참여도 제고

주요 핵심지표 개선방안

지배구조 개선은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해 기업 신뢰와 지속가능성장을 뒷받침하는 필수전략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첫 단추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 필요 시 반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4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498개사
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사이트 참고 (https://kind.krx.co.kr/corpgeneral/companyGovernance.do?method=loadInitPage) 

원칙 1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결산감사이사회 일정을 조정해 비집중일에 주총 개최 시 주주참여 및 의결권 행사율 향상

원칙 3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정관을 정비해 배당기준일을 유연하게 설정 시 배당 예측가능성 및 투자자 신뢰 강화

원칙 4

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여부
임원후보 기준평판조회 절차 정비 시 기업가치 훼손 위험 완화 및 책임 있는 임원 선임체계 강화

원칙 10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내부감사기구가 외부감사인과 독립적으로 정기 소통하는 체계 마련 시 감사 투명성 및 내부통제 신뢰성 제고

원칙 14

상장사 준수율은 자산 2조원 이상(A 집단) 66.9%, 5천억원 이상(C 집단) 44.7%로 약 22.2%p 차이가 
나며, 자산규모가 클수록 지배구조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향이 있음

전기 대비 당기 핵심지표 준수율 차이가 큰 상위 5개 원칙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사(C 집단)의 2024년 준수율 35.8% 대비 2025년 C집단 준수율은 8.9%p 개선됨

원칙 38.6% 48.9% 31.8% 28.5% 20.4% 14.5%1 14.0%p

전체 자산 2조원 
이상(A)

자산 1조원 
이상(B)

2025년 2024년

자산 5천억 
이상(C)

Diff
(A - C)

자산 5천억 
이상(C’)

개선율
(C – C’)

구분

원칙 71.9% 80.0% 69.8% 60.4% 19.6% 51.7%3 8.7%p

원칙 42.2% 56.4% 38.8% 22.9% 33.5% 9.0%4 13.9%p

원칙 59.2% 75.6% 50.4% 41.0% 34.6% 35.2%10 5.8%p

원칙 63.9% 84.0% 59.7% 35.4% 48.6% 23.4%14 12.0%p

전체 54.6% 66.9% 49.3% 44.7% 22.2% 35.8% 8.9%p

대상 회사 수 498 225 129 144 - 145



CCG 아젠다

FY2024 KOSPI200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 필요 시 반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 및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 현황 1)

독립적 내부감사부서 설치 여부에 대한 회사 자체평가 대비 실질적 독립성 현황 2)

KOSPI 200 중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현황3)에서 독립적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했다고 공시한 98사

KOSPI 200 중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했다고 공시한 186사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체계와 인사 독립성 등이 강화된다면, 내부감사는
기업 리스크 대응력 및 지속가능성장을 이끄는 중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

KOSPI200 내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186사 중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모두 보유한 기업은 77사(41.4%)

전기(63사) 대비 4.8%p 증가     감사(위원회) 중심 지휘체계로 점진적 확대 중이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비중이 여전히 과반 이하로 개선 여지가 큼

기업 스스로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했다고 공시한4) 98사 중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한 기업은 51사(52.0%)     전기(43사, 50.6%) 대비 일부 개선(1.4%p▲)

하지만 상당수가 실질적 독립성(감사위원회 직속 보고체계, 인사권)을 갖추지 못함

1, 2)  FY2024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사업보고서 및 동 보고서 부속서류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조사
3, 4)  FY2024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현황

미공시·해당없음
25.8% (48)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
8.1% (15)

모두 보유
41.4% (77)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

24.7% (46)

미공시
해당없음

10.2% (10)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
5.1% (5)

모두 보유
52.0% (51)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

32.7% (32)



데이터 포인트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 필요 시 반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감사위원회 안건 검토

FY2024 KOSPI200 기업 감사위원회 안건 분류 (총 4,570건) 

감사위원회 안건 검토는 회계감사와 업무감사 역할을 구분해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며 글로벌 감사위원회 주요 안건 영역과 비교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상 KOSPI200 FY2023 사업보고서 공시내용(IV.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참고함. FY2024 기준 
KOSPI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총 안건수는 4,570 건으로 집계됨 

   6.6%  1,217건  외부감사인 감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재무보고 감독
내부감사 감독
경영활동 감독
감사위원회 운영

내부통제·내부감시장치 감독
대외커뮤니케이션

ESG 감독
자회사 감독
이사회 감독

부정 보고/대응
리스크관리 감독

   18.0%  822건

   15.0%  687건

   10.7%  489건

   7.7%  351건

   6.0%  274건

   5.1%  233건

   3.0%  138건
   3.3%  151건

   1.7%  78건

   1.6%  71건

   0.8%  36건

   0.3%  13건

전통적인 영역인 ‘외부감사인 감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재무보고 감독’ 등
주로 회계감독 관련 안건 비중이 
다수를 차지함 (59.6%)　

글로벌 감사위원회가 중시하는 안건 영역 (2025 글로벌 감사위원회 설문 결과) 

Deloitte Global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 CAQ,「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Common Threads Across Audit Committees」, 제4판, 2025

안건 설정 시 감사위원장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며, 
최고경영진 및 내부감사부서는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됨 

사이버보안, 전사리스크 관리, 
재무·내부감사 및 인재관리, 
법률·규정 준수와 재무혁신 등 
다양한 업무감사 주제를 담고 
있으며 국내 현황과 차이를 보여줌 

배경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
FAQ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 필요 시 반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공시제도 개편으로 주주총회 결과 및 임원보수 공시가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주주권익 제고를 위해 강화되는 공시 
항목은 무엇인가요?

거래소 공시(수시공시)로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를 주총 당일 공시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등)에 공시대상기간 중 주총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 + 찬성주식수, 반대·기권 등 주식수)를 공시
* ‘26.3.1일 이후 시행된 주주총회부터 적용 추진

국내외 투자자의 정보 수요 증가에 대응해 공시제도를 개선해 왔으나, 
주주총회 관련 정보 투명성 강화 요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시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은 경영활동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강화 (‘26.3.1. 시행)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주총 분산 관련 가점 확대,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사유에 
주총 분산 노력 반영 예정
의결권 기준일을 별도의 날짜로 정하도록 정관을 개정한 기업, 주총 분산 개최 
노력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반영한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주주총회 분산개최 유도

현행 임원 전체 보수총액·개인별 보수 공시서식에 모든 주식기준보상을 함께 
공시,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은 병기
주식매수선택권 외 주식기준보상의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과 동일하게 
임원 개인별 상세 부여 현황을 별도로 공시 

임원보수 공시 강화 (‘26.5.1. 시행)

‘26.3.1. 시행

‘25년 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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